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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용노동부 공고 제2021 - 114호

사회적기업 인증 기준 개정 공고

『고용정책기본법』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, 『사회적기업 육성법』
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사회적기업육성전문위원회 심의
(‘21.2.25.)를 거쳐 개정한 사회적기업 인증 업무지침 상 ‘취약계층 판단
기준’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1. 3. 10.

고용노동부 장관

1. 취약계층 판단기준 개정 사항

○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2조 제12호

-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취업 상황 등을 고려하여 ｢고용정책기본법｣
제10조에 따른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취약계층으로 인정한 사람

가. 1년 이상 장기 실직자
나. ｢형의 집행 및 수용자 처우 등에 관한 법률｣에 따른 수형자로서 최초

고용 시 출소 후 6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(단, 노역유치자는 제외)

다. ｢보호 청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｣에 따른 소년원생로서 최초 고용 시

퇴원 후 6월이 경과되지 아니 한 자

라. ｢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｣에 따른 보호관찰 청소년(보호관찰기간

중인 자)

마. 노숙인

바. 약물･알코올･도박중독자

사. 선천성 또는 희귀난치병 치료자(질병관리본부․국민건강보험공단 희귀

난치성 질환목록확인)

아. 여성실업자 중 가족부양책임이 있는 자(여성가장)

자. 난민 (난민법에 따라 난민 인정을 받은 자)

차. 보호종료 아동 (만 18세 이후 보호종료된 아동 중 만 34세 이하인 자) <개정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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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문의처

○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과(☏ 044-202-7422,7427),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

인증평가팀(☏ 031-697-7726,7725)

○ 기타 세부적인 문의 및 인증 상담 등 지원(무료 컨설팅 등)을 받고자

하는 경우에는 2021년도 권역별 지원기관(☏ 1800-2012) 으로 문의하시기

바랍니다.

* 진흥원 홈페이지(www.socialenterprise.or.kr), 고용노동부 홈페이지(www.moel.go.kr) 참조


